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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

직무등급 지 급 인 원 지 급 액

갑등급
직무의 내용,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(이하 

‘직무정도’라 한다)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이

내에 해당하는 사람

지급기준액의 130퍼센트 

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을등급 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초과 35퍼

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

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

에 해당하는 금액

병등급 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35퍼센트 초과 70퍼

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

지급기준액의 80퍼센트

에 해당하는 금액

정등급 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70퍼센트 초과에 해

당하는 사람

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

이하에 해당하는 금액


